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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contradictions and limitations in Korea's special 

education laws as they relate to inclusive education, and to propose amendments and future tasks. 

[Method]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s of this study, the definition of terms relating to inclusive 

education and the meaning of each provision were analyzed relative to the Special Education Promotion 

Law and the subsequent Act on Special Educ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in addition, it was 

reviewed whether various legal support for integrated education was suitable and appropriate for the 

field. [Results] Special education-related laws continued to show conceptual contradictions in the 

definition of special classes and inclusive education, and they reveal  limitations in the practical support 

for the operation of inclusive education. [Conclusion] To provide a consistent perspective on inclusive 

education, the definitions of special classes and special educational institutions need to be revised, and 

the definition of integrated classes and integrated educational institutions should be additionally 

established. In addition, to provide the necessary support, the qualifications of a  teacher in charge of 

an inclusive class should be specified in the law. And qualification system and appropriate compensation 

system should be introduced for teachers responsible for  inclusive classes. In addition, the standards 

for the placement and placement of special teacher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assigned to general 

classes in general schools should also be legally pre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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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교육기본법은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한 개

인으로서의 인간다운 삶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사회 발전에 기여하

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

육법)도 특수교육대상자가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아실현 하는 것을 교육의 목적

으로 하고 있다(박종섭, 2012). 두 법은 모두, ‘교육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 즉 

통합된 사회 속에서 이루어짐’을 전제하고 있어 통합이라는 교육환경은 일반교육이

든 특수교육이든 교육의 기본 장(場)이 됨을 알 수 있다. 특수교육법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은 특별히 통합된 환경이어야 함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 ‘통합된 교

육환경 제공’이란 문구를 법의 목적에 추가하였다. 현재 특수교육의 핵심 키워드가 

되는 장애인 고용, 장애 인권, 진로직업교육, 자유학기(년)제, 문화예술 등은 지역사

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통합된 환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앞으로 통합

교육의 중요성과 가치는 더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교육은 1990년대 이전까지 분리교육이 중심이었던 우리나라 특수교육에 큰 반

향을 일으켰고,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이 정상적인 발달을 보이는 또래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배움으로써 특수교육의 최종 목표인 사회 자립과 통합에 도달할 것으로 기

대했다. 이러한 통합교육에 대한 기대와 희망은 자녀의 장애가 어떻든 통합교육의 

문을 두드리지 않는 부모가 없을 정도였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도 통합교육을 특수

교육 시책으로 적극적으로 도입하였고, 교육부는 통합교육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였

으며,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이를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유엔의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우리 정부에게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

는 장애학생들이 특수학교로 돌아가고 있고, 욕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

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국가인권위원회, 2015), 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 최종 견해에서 우리나라의 통합교육은 물리적 통합에 그칠 뿐, 

사실상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을 분리하는 교육현장이며, 특히 특수교육 예산이 특

수학교로 너무 편중되어 있다며, 우리나라 통합교육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했다(허현

덕, 2019). 또한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2015)에서는 ‘통합교육 현장, 장애학생 교

육권 증진’으로 17개 시도교육감과 교육부장관에게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

상학생들을 위한 인권과 교육권 확보를 위해 여섯 항목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5). 이와 같이 우리나라 통합교육의 문제는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제는 통합교육의 제도적 타당성과 문제점을 냉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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짚어볼 때가 된 것으로 보인다(김현경, 2022).

통합교육을 위한 법률은 그 자체가 가진 구속력으로 인해 특수학급 신증설, 장애

이해 교육, 장애인 편의시설, 교원 연수 등 통합교육을 위한 긍정적 변화를 끌어오기

도 했지만(교육부, 2013, 2021; 교육과학기술부, 2008; 교육인적자원부, 2003) 오히려 

특수교육 대상학생들로 하여금 개인의 요구에 맞는 적합한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통합교육을 위해 설립된 특수학급은 특수교육 대

상학생들을 비장애 학생들과 구별시켜 어떤 학급에도 소속되지 못하는 학급 정체성

의 혼란과 낙인에 대한 심리적인 열등감과 무기력을 심어주었고(김수연, 최하영, 

2019; 임해주, 서효정, 2016; 박찬웅 등, 2021) 기본 교육과정도 따라가기 힘든 특수

교육 대상학생을 공통 교육과정(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일반학급에 아무런 

교육적 조치 없이 던져놓는 심각한 문제도 초래하였다(박승희, 이효정, 허승준, 2015; 

손영화, 2012; 오지현, 2002). 이로 말미암아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교로 재배치를 희망

하는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입학은 일반학교로 했지

만 최종 졸업은 특수학교에서 하는 역통합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까지 통합교육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에게 가장 바람직한 교육으로 특수교육의 

목적이자 이상과 철학이 되어 왔지만 현재 우리가 추구해야 할 통합교육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에게 더 적합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지

난 특수교육 역사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특수교육의 방향과 흐름은 그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요구가 반영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도 초기 분리시설 수용에 대한 탈시설화, 

특수학교에서의 교육, 일반교육의 범주 안으로 특수학급, 메인스트림, 일반교육주도

(REI)로 이어지다가 지금은 완전통합 교육으로 정착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 축

에는 ‘장애아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은 무엇인가?’를 찾는 과정이었다. 현재의 통합

교육이 지금 이 질문에 적절한 답을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장애인에게 

가장 적합한 특수교육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으로 통합교육을 이해하

고 현재의 통합교육을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여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이 전면 개정되어 통합교육이 우리나라 법률에 등장하게 된 

지 30년이 가까왔고, 통합교육의 법적 내용에는 분명 한계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특수교육법에서는 통합교육과 관련해서는 어떤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배소연, 2021; 한현민, 2008). 더군다나 2007년 특수교육법이 제정되면서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의 정의가 분명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의 해

당 용어는 개정되지 않고 있다(국립특수교육원, 2020). 또한 특수교육의 근간이 되고 

모든 정책과 교육과정 운영의 방향을 좌우하는 법률은 변화하는 국가와 사회의 요

구, 시대적 가치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현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논리

적 적법성과 실천적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연구 및 검토가 꾸준히 진행되어야 함에

도 불구하고 특수교육과 관련된 법적 연구는 특수교육법이 제․개정되던 시기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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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국립특수교육원, 2020). 

특수교육 관련 법에 등장한 통합교육은 분명 장애학생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서 마련되었고 통합교육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그 기능을 한다고 

했으나 안타깝게도 현장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현

재적 시점에서 통합교육의 법적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깊이 있는 연구와 고찰이 필요하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특수교육 관련 법에 나타난 통합교육의 모순을 밝히고자 한다.

  둘째, 우리나라 특수교육 관련 법에 나타난 통합교육 지원의 한계를 밝히고자 한다.

  셋째,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교육 관련 법의 수정방안과 향후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현재 통합교육의 실천 기반이 되는 특수교육 관련 법의 모순과 한계를 

밝히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통합교육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특수교육진흥법과 그 뒤를 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대상으로 각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통합교육과 관련된 법적 용어와 지원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두 법에 나타난 통합교육의 모순과 한계점을 밝히기 위해 통합교육 관련 용어의 정

의 및 각 조항의 의미 분석을 통해 개념 간의 상호 오류가 없는지를 비교 분석하였고 

통합교육을 위한 각종 법적 지원에 대한 현장 적합성과 타당성을 기준으로 수정되거

나 보강되어야 할 부분을 검토하였다. 또한 통합교육에 대한 모순과 한계를 밝힌 후 

이에 따른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교육 관련 법의 수정방안과 향후과제를 제안하였다.

통합교육 법적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정 및 신설 조항을 제안하고 변경된 

각 해당 조문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 및 이에 적합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초․중등

교육법과 교원자격검정령,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승진가산점 평정 규정, 시도교육청의 

인사관리원칙,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및 매년 국회에 보고되는 특수교육 연차보

고서 및 학술 논문 및 학위 논문 등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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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특수교육 관련 법에서의 통합교육의 법적 모순

1. 통합교육의 법률 제정과 법적 의미

 1) 통합교육의 법률 제정

  우리나라 통합교육에 영향을 준 미국의 통합교육은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상황, 일

반교육의 동향과 특수교육 환경을 고려하여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홍정숙, 2006). 

제1기는 1960년대에서 1970년대로 Dunn의 논문과 메인스트림 운동, 최소제한환경 등

이 주요 이슈가 되어 통합교육이 도입되던 시기이며, 제2기는 1980년대로 일반교육주

도(Regular Education Initiative)의 통합교육으로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재구조화의 

요구와 ‘위기에 선 국가’라는 일반교육 개혁안 등으로 통합교육에 대한 일대 논쟁

이 치열하던 시기이며, 제3기는 1990년대로 현재 통합교육의 표준이 되고 있는 완전

통합 교육의 시기이다. 이처럼 미국의 통합교육은 그 시대의 사회적 배경과 일반교육

의 교육방향이 통합교육의 흐름과 승패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통합교육 정책에 대

한 교육적 효율성과 공정성, 도덕적 가치 등에 대한 수많은 논쟁과 비판의 과정이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반세기가 넘게 미국의 통합교육을 이끌었다(홍정숙, 2006).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의 유교 사상이 아닌 서구의 자유 민주주의를 건국이념으로 

하였기 때문에 교육 또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다(김경열, 2003; 임

안수, 2003).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우리나라의 교육기본

법의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는 1964년 미국에서 제정된 광범위한 차별 금지 법

률인 민권법(Civil Rights Act)의 영향을 받은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

라 특수교육 관련 법도 미국의 1950년대와 1960년대 탈시설화와 정상화, 시민권리운

동, 1975년 전장애아 교육법(IDEA)에 등장한 최소제한환경이라는 통합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는 우리나라 특수교육진흥법(법률 제4716호)에 소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통합교육’이란 용어를 법률에 명시하는 계기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하겠

다. 이후 미국의 1980년대 일반교육주도, 1990년대의 완전통합 교육은 2007년 특수교

육법 제정에서 통합교육의 의미를 integration에서 inclusion으로 더 적극적인 통합으

로 다가갈 수 있게 하였다(임안수, 2003). 또한, 미국을 포함한 국제적인 통합교육의 

흐름도 현재 우리나라 특수교육법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특수교육 발전을 가

속화 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김경열, 2003).

  하지만 우리나라의 통합교육 관련 법은 미국의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입법 시기와 

제정 과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내용 면에서도 미국 통합교육과 많은 차이를 보

였다(김영욱, 1997).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통합교육이 법률 용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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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하던 시기에 미국에서는 이미 완전통합 교육의 시대를 열고 있었고, 우리나라는 

2007년 특수교육법이 새롭게 제정되면서 비로소 물리적 통합을 넘어, 교육과정 속에서 

통합의 의미를 담을 수 있었다. 또한 미국은 교육 수요자들이 교육부나 교육기관을 상

대로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 소송과 그 판례를 통해 통합교육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했

으며 또한 각 분야의 연구자들이 철학적, 학문적, 사회적 입장에서 충분한 논의나 검토

를 거쳐 법 제정이 이루어졌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통합교육의 동향과 UN의 권고 

및 미국의 진보적인 통합교육의 영향을 받아 형식적인 요건만 충족시키는 법안이 마련

되었다고 볼 수 있다(김경열, 2003; 신진숙, 2012; 이인경, 2003). 즉 미국은 사회적 배경

과 일반교육의 교육적 흐름 속에서 통합교육의 방향을 잡았고 학교 현장에서 치열한 

생존 과정을 거쳐 적합성이 검토되었으며, 수많은 논쟁과 비판을 받으며 반세기가 넘는 

과정을 거쳐 현재까지 올 수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통합교육은 이러한 충분한 검토와 

현장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 과정, 일반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 사회적 상황에 대한 충

분한 고려 없이 성급하게 도입함으로 결과적으로 학교현장을 많은 혼란에 휩싸이게 하

였다. 심지어는 통합교육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실현할 일반교육 교원과 비장애학생

에게 통합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마저 심어주게 되었다(손영화, 2012; 정희섭, 2017).

 2) 통합교육의 법적 의미

  우리나라 통합교육은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통합교육이라는 용

어가 등장하게 되었고 이후 2007년 특수교육법이 제정되면서 통합교육을 새롭게 정의

하였다. 연구자는 통합교육 정의가 변천된 과정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 1994년 특수교

육진흥법(법률 제4716호)에 처음 등장한 통합교육의 정의를 1차 정의, 2007년 특수교육

법(법률 제8483호)의 정의를 2차 정의로 구분하여 통합교육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1차 정의는 통합교육의 목적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적응 능력의 발달’을 

위한 것이라 하였고 2차 정의는 ‘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이라 하

였다. 1차 정의는 특수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인 ‘사회 자립’ 의미를 많이 담고 있지만 2차

의 정의는 통합교육의 목적을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

에 적합한...’이라고 하여 당시 함께 재정의 된 특수교육의 의미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즉 1차의 정의는 통합교육의 교육적 요소보다 통합의 요소가 더 강한 반면, 2차는 1차보다 

통합적 요소들을 더 구체화했고 교육적 요소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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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Ⅲ-1> Primary and Secondary Definitions of Inclusive Education

First Definition 
Special Education Improvement Act

 [Act No.4716]

Secondary Definition
Act on Special Educ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ect. [Act No.8483]

The term “inclusive education” means 

educating special education subjects in 

regular schools or temporarily participating 

in the curriculum of regular schools for the 

development of normal social adaptability 

of special education subjects.

The term “inclusive education” means 

education provided for persons eligible for 

special education in a regular school with 

other persons of the same age which is 

suitable for the education needs of each 

individual without any discrimination 

according to the type and level of disability.

1차 정의는 일반학교의 교육과정에 일시적으로 참여시켜 교육하는 것도 통합교육으

로 정의하고 있어 물리적, 소극적 통합의 성격이 강하여 한 달에 한 시간만 일반 교

육과정에 참여시켜도 통합교육이 될 수 있는 논리가 적용된다.

2차 통합교육의 정의는 통합교육의 장소를 1차에 비해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

는데 통합교육의 장은 또래와 함께하는 일반학급임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일반

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는 일반학급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장애유형과 정도에 차별이 없는’ 것은 장애유형과 정도가 통합과 분리를 구분하

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를 포함하며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

육’은 특수교육의 본질적 의미를 다루고 있다. 통합교육에 대한 정의는 1차 정의에

서 2차 정의로 나아갈수록 통합교육의 대상과 운영 형태에 대한 구분과 시간적 제한

이 없고 장애학생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가 반영된 교육과정 영역까지 통합을 요구

하고 있어 통합교육의 의미가 더 구체화되고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통합교육의 법적 의미를 2차 정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통합의 조건은 일반학교’

와 ‘또래와 함께’ 있는 곳이어야 하며,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며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이어야 한다. 이

러한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또래와 함께하는 일반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

한 특수교육기관인 특수학급이 아닌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수

교육진흥법과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 기관을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통합교육 기관은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의 일반학급임을 추정할 수 있다. 다음 

조건으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장애 학생은 통합교육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마지막 조건으

로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이 되어야 하는 것은 통합교육은 특수교

육이라는 의미와 상통한다. 통합교육의 정의에서 ‘일반학교’와 ‘또래’, ‘차별’

이라는 용어만 빼고 기술해 보면 ‘통합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장애유형․장애정도

에 따라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로 특수교육의 

정의인 ‘특수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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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와 별다른 차이점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통합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유ㆍ초

ㆍ중ㆍ고등학교 일반학급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

와 함께 특수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라고 재정의할 수 있다. 

2. 통합교육의 법적 모순

미국에서는 1960년대 특수학급을 분리교육의 하나로 강하게 비판하면서, 대부분의 특

수학급이 사라졌고 극히 일부의 특수학급만이 주로 중복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다. 미국은 특수학급을 결코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으로 보지 않고 있다(임안

수, 2013). 하지만 1994년 전면 개정된 법률 제4716호의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특수학급

을 통합교육을 위한 기관으로‘특수학급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합교육을 실시

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설치된 학급으로서, 그들의 능력에 따라 전일

제ㆍ시간제ㆍ특별지도ㆍ순회교육 등으로 운영되는 학급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특수학급은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설치된 학급이며 특수학급의 운영 형태로 전일

제와 시간제, 리소스룸의 형태로 운영될 수 있는 특별실과 일반학급에 통합된 장애학생

을 찾아가는 형태의 순회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전일제와 시간제의 특수학급 운

영은 통합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학급의 설립 취지와는 맞지 않다.  

<Table Ⅲ-2> Relationship between Special Class and Inclusive Education in Special 

Education Improvement Act

Division Special Class inclusive Education

Special Education 
Improvement Act
【Act No.4716】

The term “special class” 
means a class attached to each 
level of schools below high 
schools for special education, 
which is operated by full-time, 
part-time, special guidance, 
itinerant education, etc 
according to their abilities

The term “inclusive education” means 

educating special education subjects in 

regular schools or temporarily 

participating in the curriculum of 

regular schools for the development of 

normal social adaptability of special 

education subjects.

Act on Special 
Educ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ect
【Act No.8483】

The term “special class”means 

a class established in a regular 

school to provide inclusive 

education to persons eligible 

for special education

The term “inclusive education” means 

education provided for persons eligible 

for special education in a regular 

school with other persons of the same 

age which is suitable for the 

education needs of each individual 

without any discrimination according 

to the type and level of dis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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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률 제4716호의 특수교육진흥법 특수학급의 정의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통합교육의 정의와 서로 상치되고 있는데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

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통합교육은 ‘일반학교(특수교육기관

이 아닌 학교를 말한다)에서 교육하거나...’로 언급하고 있으며 또한 10항에서‘특수교육

기관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라 명시하고 있어 특수학급은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급이라고 정의하는 것에 대한 모순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더군다나 동법 제15조

(통합교육)에서 ‘일반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은 특수학급이 통합교육을 위한 

기관임을 더 확고히 하고 있어 통합교육과 특수학급 간의 법적 모순을 더 심화시키는 결

과를 초래하고 있다(류재연, 2013).

법률 제8483호 특수교육법에 나타난 특수학급의 정의도 법률 제4716호의 특수교육진흥

법의 정의에서 언급하고 있는 특수학급의 운영 방법(전일제ㆍ시간제ㆍ특별지도ㆍ순회교

육 등)에 대한 조문이 완전히 삭제되었지만 특수학급의 목적이 통합교육을 위한 것이고 

통합교육을 위한 장소가 일반학급인 법적 모순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상으로 우리는 특수교육진흥법과 특수교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특수학급과 통합교

육의 정의의 변천 과정을 통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모순은 특수학급은 통합교육을 실시

하기 위한 학급이라고 정의하고, 통합교육은 특수교육기관인 특수학급이 아닌 일반학급

에서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동법 동조 안에서 그 내용이 서로 상치되고 있는 심각

한 결함을 보이는 것이다. 이런 모순된 조항은 특수교육진흥법이 전면 개정된 1994년 이

후부터 30년이 가까이 지나왔지만, 이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학술지 논문을 통해 가끔씩 

언급될 뿐, 개정에 대한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다(류재연, 2013).

Ⅳ. 특수교육 관련 법에서의 통합교육 지원의 한계

 1. 통합교육을 위한 통합교육 담당교사의 부재

현재의 통합교육은 ‘교사 없는 통합교육, 교사 없는 학생’이라는 통합교육의 허점이 

지적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 일반학급 통합교육의 현장을 방문하여 통합교육을 담당하

고 있는 교사를 찾아보면 누가 통합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인지 정확히 지목하기 어렵고 

통합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도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특수교육법에서 통

합교육 담당교사를 뚜렷하게 명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특수교육법에는 특수학급의 정의(제2조), 특수학급 설치(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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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 위치 및 크기(동법 시행령 제16조), 특수학교(급) 특수교원 배치(27조 3항) 조항

이 명시되어 있지만 정작 특수학급은 통합교육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렇게 설립된 특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 교원은 통합교육과 관련하여 어

떤 일을 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통합교육을 담당할 교사는 누가되어야 하는 지

에 대해 명시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는 통합교육교사에게 요구되는 법

적 자격 문제와 일반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이다.

제77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2021. 3.19)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폐

교를 막기 위해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학교의 통합ㆍ운영)에 의거 전국 100개가 넘는 통

합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함에 따라 초등교사가 중학생을 가르치거나 중학교 교사가 초등학

생을 가르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였다. 이 협의의 논점은 ‘초ㆍ중등교육법에 의거 과

정 간에 교사들의 교차지도가 불가능하여 본래 목적인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연계가 이뤄

지지 못하고 있다’며 ‘통합운영 학교에서 교차 지원을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초ㆍ중등교육법에서는 교직원의 자격을 교육과정별로(초등학교, 중학

교, 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 구분하고 있으며,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3조(표시과목의 표시방법)에서도 교사 자격종별 자격 표시 및 전문 과목의 세

부 이수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초등교사가 중학교 학생을, 중학교 교사가 초등학교 학생

을 가르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교사 자격 또한 다른 자격과 쉽게 호환될 수 없

다(교육부, 2022).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특수교사가 비장애학생이 포함된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하는 것은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며 교육과정 통합을 위해 자신이 전공 

과목이 아닌 교과를 재구성하거나 수정하는 것도 특수교사의 능력 이상을 요구하는 것임

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반교사도 해당 과정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지도할 수 있지

만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성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교육부, 2020; 신진숙, 2000).

통합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부재의 원인에는 특수교사의 명칭과 배치에 문제가 있다. 

특수교사의 정확한 법적 명칭은 ‘특수교육교사’가 아닌 ‘특수학교교사’이다. 이러한 

교사 명칭은 상담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와 달리 유치원교사, 초등학교교사, 중등학교교

사와 같이 학교급별에 따라 분류된 명칭이다. 이러한 학교급별 교사의 명칭은 교사의 배

치 기관과 연계되어 있어 특수학교교사인 특수교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 배

치될 수 없다. 이는 초등학교교사가 중학교교사로, 중학교교사가 초등학교교사로 배치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사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

교, 고등학교에 배치될 수 있는 것은 특수교사가 유․초․중․고등학교의 특수학급에 배치되

기 때문이다. 즉, 특수학급을 특수학교와 같은 특수교육기관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특수

교육법 제2조 10항). 이런 의미에서 특수교사가 일반학교 내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하

는 것은 초ㆍ중등교육법의 법적 자격 기준에 맞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통합교육은 일반학급에서 이루어지는 특수교육이기에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모두가 담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일반교육과 특수교육 각 분야의 전문성과 법적 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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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볼 때, 통합교육을 담당할 교사는 법적으로 제약이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통합교육은 통합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는 있지만, 통합교육을 제공할 

교사는 준비되지 않아, 통합교육의 큰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통합교육을 담당할 교사의 

부재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교육 담당교사는 누구이며 이 담당교사가 통

합교육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하며, 또한 이 자격을 취득하

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에 비추어 어떤 양성과정과 기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다.

 2.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교원 배치의 한계

특수교육법 제27조에서는 유ㆍ초ㆍ중ㆍ고 과정별로 학생 수를 기준으로 특수학급을 설

치하도록 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22조에는 특수교육 교원의 배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

첫째, ‘특수교육 교원을 일반학교에 배치할 때 꼭 특수학급에만 배치해야 하는가?’

이다. <표 Ⅳ-1>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 교원은 

전원 특수학급에 배치된 것을 알 수 있다. 일반학교만을 기준으로 볼 때, 특수학급에 배

치된 특수교육 대상학생 수는 76.6%로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학생 수 23.4%에 

비해 3배 이상 많기는 하지만 특수교육 교원을 모두 특수학급에 배치하는 것은 특수교육 

교원의 역할을 자칫 특수학급으로만 한정할 수 있고,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 대한 특수교육 교원의 역할을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여기게 할 수 있

다. 따라서 특수교육 교원의 배치 장소를 특수학급으로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통합교육

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배치 범위를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다. 

  <Table Ⅳ-1> Placement Rate by Institution for Special Education Target Students and 

Special Education Teachers (as of 2021)

(Unit: number, %)

Division
The 

number of 
students

Rate of 
student 

placement

Number of 
teacher

Rate of teacher 
placement

Number of students 
per teacher

Special school 27,027 27.5 9,501 40.5 1.8

Regular 
school

special 
class 54,266 55.3 12,718 54.1 4.3

regular 
class 16,600 16.9 - - -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 261 0.3 1,275 5.4 0.2

Total 98,154 100.0 23,494 100 -

 출처: 2021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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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특수교육법에서는 학생 4명당 특수교사 1명을 배치하도록 하지만, 현재 시도교육

청에서 배치하는 일반학교의 특수교사 배치 기준은 특수학급 수인지 혹은 특수학급에 배

치된 학생 수인지, 아니면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도 포함하는 수인지 의문

이 제기된다. 최근까지 일반학교에 배치하는 특수교사는 특수학급 학생 수가 급당 법적 

기준을 초과하든지 또는 미달하든지와 상관없이 특수학급당 특수교사 1명을 배치하는 시․
도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와서는 특수학급에 배치된 학생 수를 기준으로, 

즉 특수학급이 2학급이라 하더라도 고등학교의 경우 특수학급 학생 수가 14명(고등학교

는 급당 7명이 기준)이면 교사 3명을 배치하는 시․도가 조금씩 늘고 있다. 이러한 배치는 

특수학급의 교사 배치 기준이 점차 특수학급의 수가 아닌 특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Ⅳ-1>에서 알 수 있듯이 특수교육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보면 특수학급은 교사 1인당 4.3명으로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

라 학생 4명당 1명을 기준으로 볼 때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

육 대상학생을 기준으로 볼 때, 특수교육 교원은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실정이다. 비록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통합교육 지원교사가 특수학급 미설치교의 특수교육 대상학

생에 대해 순회교육 형태로 통합교육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수교육지

원센터의 특수교육 교원 1인당 학생지원 수는 13.2명으로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다. 이

것은 마치 교사없이 학생만 있는 교실에서 통합교육을 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일반학급

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교원의 배치와 함께 배치 기준도 마련되

어야 할 것이다. 

 3. 통합교육 실행력 강화를 위한 세부지침의 부족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교육 교원의 배치(제27조 1항) 및 특수학급 개설(제27조 2항), 시

설과 설비 및 교재ㆍ교구 마련(제21조) 등은 법률 조항이 아주 구체적이거나 또는 동법 

시행령에서 세부적인 실행 지침이 마련되어 있어 실행 결과를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

지만 통합교육의 이념 실현(제21조 1항)이나 통합교육 계획 수립(제21조 2항)과 같은 정

성적인 조항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이 약하거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

련되어 있지 않아 실행 결과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다. 통합교육 계획 수립은 일

반학교에 배치된 모든 특수교육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 계획을 누가, 어떻게 수

립하며 실행할 것인가는 분명하지 않다. 이는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의 교육 권리와 학교

의 교육 의무를 강하게 통제하는 개별화교육계획과 대조될 수 있는데 개별화교육계획은 

그 정의(제2조 7항)에서부터 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팀의 참여자(제22조 1항)와 전학 시 

송부 만료일자(동조 3항), 업무 실무자(동조 4항), 작성 시기(동법 시행규칙 제4조), 작성내

용(동법 시행규칙 3항), 학부모 평가 통보(동법 시행규칙 4항)까지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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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있다. 비록 개별화교육계획은 현재까지 많은 비판과 논란으로 갑론을박을 하고 있

지만 이것은 법으로 보장된 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현장의 몸부림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개별화교육계획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면 현장에서 벌써 사장되고 

말았을 것이다. 이와 같이 통합교육도 개별화교육계획과 같이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

는 세부기준들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보장된다면 앞으로 통합교육에 대한 성과도 기

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통합교육 권리 보장 미약

특수교육법 제2조 6항에서는 통합교육을 위한 조건을 몇 가지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나 평가 기준 등이 마련되지 못해 통합교육 실행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통

합교육을 위한 조건으로 첫째는 장애유형과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고, 

두 번째는 또래와 함께, 세 번째는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이다. 

다행히 세 번째 조건인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은 개별화교육에 

포함되어 있어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장애유형과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해야 한다.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2항 1호에서 6호까지는 차별 금지 항목으로, 

위반할 경우 동법 제38조에 의거 벌칙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따라서 제4조 2항의 차

별 금지 항목에 통합교육에 대한 차별을 추가함으로써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통합교육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다.

Ⅴ. 특수교육 관련 법의 수정방안 및 향후과제

 1. 특수교육법의 법적 용어 수정

특수교육법에 사용된 법적 용어인 특수학급의 의미는 통합교육의 의미와 비교해 보았

을 때 두 개념 간의 불일치와 모순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특수교육법 제

2조의 1항에 나타난 특수교육의 의미를 기본 개념으로 하여 통합교육 및 이와 관련된 법

적 용어를 일관된 관점에서 수정 및 신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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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Ⅴ-1> Amendment to Article 2(definitions) of Act on Special Educ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ect

Contents Division Current Remedy

special

class
modify

The term “special class”means 

a class established in a regular 

school to provide inclusive 

education to persons eligible for 

special education.

The term “special class”means a 

class established in a regular school to 

support educational activities necessary 

for special education and inclusive 

education for special education subjects.

inclusive

class

establish

- ment
-

The term “inclusive class” means a 

class established in a regular school for 

inclusive education of special education 

subjects.

special

educationa

l

institution

modify

The term “special educational 

institution” means a special 

school and class which provide 

the curricula of a kindergarten, 

an elementary school, a middle 

school, or a high school(including 

major department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for persons 

eligible for special education.

 The term “special educational 

institution” means a special school and 

class and regular classes in regular 

schools with special education which 

provide the curricula of a kindergarten, 

an elementary school, a middle school, 

or a high school(including major 

department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for persons eligible for special 

education.

inclusive

educationa

l 

institution

establish

- ment
-

 The term “inclusive educational 

institution” means a kindergarte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or 

high school with regular classes that 

provide inclusive education to persons 

eligible for special education. 

먼저는 특수학급 정의의 수정으로‘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교육과 통합교

육에 필요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

한다. 사실 특수학급의 배치 학생은 엄밀히 말해 통합교육을 위해 특수학급에 배치된 학

생들이 아니라, 특별한 교육 지원을 받기 위해 또래와 분리되어 특수학급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이다. 또한 특수학급은 통합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특수교사가 배치된 곳으로 통

합교육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은 통합학급 정의의 신설로 일반학교 내에는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이 배치되는 곳

은 일반학급 또는 특수학급이지만 모든 일반학급에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장소와 배치 여부를 구별할 수 있는 용어로서 통

합학급이란 용어를 신설하여 ‘통합학급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해 일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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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 설치된 학급’으로 정의할 수 있다.

  앞에서 우리는 통합교육의 정의를 재정의함에 있어 통합교육도 특수교육의 한 영역으

로 보고 특수교육의 큰 틀에서 통합교육을 보았다. 따라서 특수교육기관에는 특수교육대

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급도 추가될 수 있다. 특수교육기관으로 통합학급이 추가되면 특수

학교교사인 특수교사가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하는 것도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또한 특수교육 기관처럼 통합교육 기관도 <표 Ⅴ-1>과 같이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에 신

설하여 그 정의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급이 있는 유치원ㆍ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말한다’라고 하여 통합교육에 대한 법적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다.

  2. 통합교육 담당교사의 자격 및 역할 부여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이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유아교육을 누가할 것인가에 대해 

명시하지 않더라도 초등교육은 초등학교교사가, 중등교육은 중등학교교사, 유치원교육은 

유치원교사가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특수교육법에 통합교육 

담당교사가 명시되어 않았다고 해서 통합교육은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담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첫째, 초ㆍ중등교육법과 교원자격검정령에는 교원의 

자격으로 유치원교사, 초등학교교사, 중등학교교사, 특수학교교사, 사서교사, 상담교사, 보

건교사 등으로 구분하고 있어 특수교사가 특수교육기관이 아닌 일반학급에서 일반학생을 

교수하는 것은 법적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교원자격검정령에는 교사들의 자

격종별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고 각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수할 과목도 정해져 

있어 양성과정을 통해 해당 자격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통합교육 담당교사는 일반교과 및 특수교육에 대한 법적 자격 및 전문성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합교육은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사와 해당 학급

을 담당하는 일반교사가 하는 것으로 여겨왔다.

그렇다면 ‘통합교육은 누가 담당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변에 앞서, ‘통합교육은 

언제하며, 무엇을 지도하는가?’에 대한 답을 먼저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또래가 있는’ 일반학급에서의 교육활동, 즉 교육과정 운영 시간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통합교육이 해당 학반의 교육과정 시간에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여 운영된다면 통합교육 담당교사는 누가되어야 하는가? 먼저 해당 

학반의 교육과정 운영의 주체는 일반교사이기 때문에 그 반의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교사가 통합교육 담당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학

생의 장애특성과 유형에 맞는 교육적 요구를 담당하는 특수교사도 함께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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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통합교육 담당교사로 통합교육에 대한 법적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초․
중등교육법의 교원자격에 통합교육교사를 먼저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위해 

통합교육에 필요한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에 대한 세부 과목을 이수해야 할 것이다. 통합

교육교사에게 요구되는 교사 자격종별에 대한 세부 이수 기준을 산정해보면,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해당 교과교육 및 교육 내용에 대해서 각각 50학점 이상

을 이수하고, 교직과 교양을 포함하면 최소한 154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 학점

을 모두 이수하기 위해서는 최소 4년 이상의 과정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통합교육교사

는 교원 자체의 특수성과 전문성 때문에 일반적인 교사의 양성 기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양성과정은 앞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만 

적용될 수 있기에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에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도 요구된다. 현직에 있는 교사의 자격 취득 방법은 교육대학원 과정을 통해서 이루

어질 수 있는데, 특수교사는 교과교육에 대한 과목을 추가로 이수하도록 하며, 일반교사

는 특수교육에 대한 과목을 이수함으로써 자격을 취득하게 할 수 있다.

  <표 Ⅴ-2>는 특수교육법에 통합교육교사를 신설하여 그 정의와 역할을 나타낸 것으로 

통합교육교사의 정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특수교

육 대상학생의 통합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으로 특수교육 교원과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배

치된 학급의 각급 학교 교원을 말한다’로, 역할은 ‘통합교육 담당교사로서 일반교사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맞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특수교사는 특

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가 교육과정과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로 신설할 수 

있다.

<Table Ⅴ-2> Amendment to Article 2(definitions) of Act on Special Educ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ect

Contents Division Definition Role Note

inclusive 
education 
teacher

establish

-ment

“The term “inclusive education 

teacher” means a teacher who 

has teacher’s license of special 

school as prescribed in Article 2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nd who is in 

charge of inclusive education for 

students subject to special 

education, and a teacher at 

various levels of class where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students subject to special 

education are assigned.

As a teacher in charge 

of inclusive education, 

regular teachers shall 

operate a curriculum to 

meet the educational 

needs of students subject 

to special education, and 

special teachers shall 

ensure that the 

educational needs of 

students subject to 

special education are well 

linked to the curriculum. 

I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the criteria for 

completion and detailed 

subjects for the 

establishment and 

training of qualifications 

for inclusive education 

teachers should be 

prepared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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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양성과정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배치된 일반학급의 일반교사와 특수학

급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특수교육 교원 모두에게 요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

라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양성과정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특수교육법에 

통합교육 담당교사를 명시하고 동법 시행령을 통해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통합교육교

사로 인증해 줄 수 있다. 또한 대학 양성과정에서도 이수 학점제를 도입하여, 일정 시간 

이상 통합교육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현재 대학에서는 교육과학

기술부 고시 제2007-161호에 의거, 2009년부터 일반교육 교원 양성과정의 세부 이수 기

준으로 교직 소양 영역에 ‘특수교육학 개론’ 과목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통합교육에 필요한 몇 과목을 추가로 편성하여 이수학점제로 운영할 수 있다.

 3. 통합교육 담당교사의 보상제도 도입

박승희(2003)는 특수학급이 일반학교 내에서 제2의 작은 특수학교로 인식되고 있음을 

경계하였다. 일부 특수학급 교사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하는 시

간을 자신의 여가시간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으며, 일반학급 교사는 특수학급 배치 학

생이 일반학급에서 수업을 받는 경우 자신의 책무성 밖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음을 지

적하고 있다(김의정 등, 2011).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교사를 통합교육

교사라 구분하고 해당 교사로서 통합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같은 

학교 내 일반학생만을 담당하고 있는 다른 교원과 비교해 볼 때 업무에서 분명 차이가 

남에 따라 일반교사는 통합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본연의 업무 외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것으로 여길 수 있다(신진숙, 2000). 여기에 더불어 통합교육 담당교사의 자격이나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교사에게 더 많은 부담을 줄 것이며, 결국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을 기

피하는 현상까지 초래할 수 있다(김명희, 1993).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통

합교육을 담당하는 일반 교사에게 각종 보상제도를 도입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는 통합교육 담당교사에게 급당 학생 수 감원과 승진 및 

전보 가산점을 권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특수교육법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

부의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가산점)와 시도교육청에서 정한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 규정 및 인사관리원칙의 개정을 함께 요구하기 때문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통합교육 지원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 또 다른 대안으로 공무원 

보수 규정의 가산 연수를 통합교육을 담당하는 일반교사에게도 적용시키는 것이다. 현재 

가산연수는 특수학교 교원자격을 보유하고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교육지

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 교원에게 1호봉을 높게 책정하는 것으로 통합교육을 담당

하는 교사에게도 부여한다면 통합교육에 대한 일반교원들을 쉽게 흡수할 수 있고 책무성

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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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교육 교원 배치 및 기준 마련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 교원의 배치기준)는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특수교육 교원이 배치되는 기관이 특수학교와 특

수학급임을 말하고 있다. 특수교사는 교원자격검정령에 교사자격 명칭이 특수학교교사로 

되어있어 모든 특수교사는 특수교육지원센터와 같은 행정기관 외에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만 배치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행법은 특수교사 배치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어 특수교사

가 일반학급에 배치되기 위해서는 교원자격검정령의 자격종별에 ‘특수학교교사’로 되어 

있는 자격종별의 자격표시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이다. 즉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처

럼 학교급에 상관없이 일반학교의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교사’를 ‘특수

교사’로 법적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배치된 일

반학급을 특수교육기관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특수교사가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배치된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적 개정을 필요로 한다.

두 번째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는 특수교육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4.18명으로 법적 기준에 많이 근접하고 

있으나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위한 특수교사의 배치는 특수교육지원센

터의 순회교사로 대신하고 있어 통합교육 지원이 매우 열악하며 특수교사 배치가 기관별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교원의 별

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에게 통

합교육의 업무를 부과하는 것은 해당 교원에게 추가적인 업무 과중이 될 수 있다. 이는 

일반교사는 일반학급에서 일반교육을, 특수학급 담당교사는 특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인데 이외의 통합교육의 업

무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통합교육은 단순 물리

적 배치를 넘어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개개인에 요구에 적합한 통합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교수적 수정과 교육과정 조정 및 교수간 협력을 요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김

의정 등, 2011; 최주범, 2002). 따라서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위해서도 

특수교사가 별도로 배치되어 이들을 위한 통합교육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통합교육이 교육현장에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를 특수교육 관련 법을 통해 

찾아보고, 이에 따른 특수교육법의 개정 방향을 제안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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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첫째, 특수교육법에서 특수학급은 통합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지만 통합교육은 특수

교육기관이 아닌 일반학급에서 교육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두 법적 용어 간에는 개

념적 불일치와 모순을 보이고 있었다.

둘째, 특수교육법에는 통합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교사의 자격 및 역할이 명시되지 않

아 통합교육 담당교사의 부재 현상을 초래하였으며, 또한 일반학급에 통합된 특수교육대

상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육 교원의 배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도 미약하여 통합교육을 위한 법적 지원에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셋째, 특수교육법에 나타난 법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교육에 대한 일관된 관점

의 법적 용어의 수정과 신설이 요구되었다. 또한 통합교육 지원방법으로 통합학급 담당 

교사의 명시 및 자격제도와 보상제도 도입,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사의 배치 및 배치 기준이 마련될 것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통합교육의 제도적 한계로 통합교육 관련 법률을 연구 쟁점으

로 다루었지만, 앞으로의 후속연구는 통합교육의 실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조직과 예산 및 정책, 또한 통합교육의 핵심 본질이 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연구 

과제로 선정하여 통합교육의 제도적 한계를 짚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

도 통합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적절한 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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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 통합교육의 법적 모순과 한계에 따른 개정 방향

                                     김 현 경 · 박 찬 웅 · 신 주 원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특수교육 관련 법에 나타난 통합교육의 모순과 한계를 밝히고 통합교

육을 위한 특수교육 관련 법의 수정방안과 향후과제를 제안하는데 있다.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성취

하기 위해 특수교육진흥법과 그 뒤를 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대상으로 통합교육 관련 용

어의 정의 및 각 조항의 의미 분석하였고 통합교육을 위한 각종 법적 지원이 현장에 적합하고 타당한지

를 검토하였다. [결과] 특수교육 관련 법은 특수학급과 통합교육의 정의에서 개념적 모순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었으며, 통합교육 운영을 위한 실제적인 지원에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결론] 통합교육에 대

한 일관된 관점을 위해 특수학급과 특수교육기관의 정의는 수정이 필요하였으며, 통합학급과 통합교육 

기관의 정의는 신설이 요구되었다. 또한 지원방법으로 통합학급 담당 교사의 명시 및 자격제도와 보상제

도 도입,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사의 배치 및 배치 기준도 

마련될 것이 요구되었다.

주제어 : 통합교육, 특수교육,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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